
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18. 1. 17.>

(앞쪽)

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 5일

신
고
인

사업장명
잘보인다안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사업자등록번호: 100-00-00000 )

대 표 자
               홍 길 동

주    소

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           (전화번호: 02-000-0000 )

사업장 소재지

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            (전화번호: 02-000-0000 )

신
고
내
용

공
통

사업종류
안경원

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

시설설치완료 예정일

2020 년 10 월 10 일

사업개시 예정일 

2020 년 10 월 10 일

사업승인(면허)일
1999 년 10 월 10 일

사업승인(면허)기관
○○구 보건소

수질오염저감시설
부직포 

양
식
어
장

면허(신고) 면적

㎡

사용 면적

㎡

수중 용적

㎡
양식수

최대 및 최소

 마리～   마리

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
㎏/일 

먹이횟수
회/일

골
프
장

홀수 사업장 총면적
㎡

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
개소      ㎡

기
타

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

안경 렌즈 가공
기기(자동옥습
기)

1m×1m 1대 부직포 0.8m×1.2m
1개

(주기적으로 
교체)

안경 렌즈 가공
기기(수동옥습
기)

0.3m×0.3m 1대 부직포 0.8m×1.2m
1개

(주기적으로 
교체)

   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

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년   1 월   1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            홍 길 동     (서명 또는 인)

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

  1.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

  2.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

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

  3.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

수수료

없 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
(뒤쪽)

처 리 절 차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고인

처리기관

시ㆍ도, 시ㆍ군ㆍ구(환경 관련 부서)

신고서 ▶ 접  수

(민원실)

▼

검  토

▼

신고증명서

발급
◀ 결  재



[첨부]

1. 기타 수질 오염원의 명세서

 1) 신고내역

시 설 명 용  량 수  량 방 지 시 설 용  량 수  량

안경 렌즈 가공 

기기(자동옥습기)

수동 안경 렌즈 가공 

기기(수동 옥습기)

1m×1m

0.3m×0.3m

1

1

* 부직포

* 부직포

 

0.8m×1.2m

0.8m×1.2m

1

(주기적

으로 

교체)

1

(주기적

으로 

교체)



 2) 기타수질오염원(폐수) 배출공정 흐름도 [직수형]

자동 안경렌즈 가공기기

(자동옥습기)

수동 안경렌즈 가공기기

(수동옥습기)

렌즈장착

가공

(*가공용수 사용)
가공

(*가공용수 사용)

연마수발생

집수조

슬러지 여과

(여과지 또는 여과장치)

슬러지 배출

(건조 후 쓰레기 
종량제 봉투)

배출



2.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

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

 1)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

  가.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

구  분
1일 사용량(  /일) 연간 사용량(  /연)

최대 평균 최대 평균

안경렌즈

가공

안경렌즈

가공용수

10조

0.2㎥

7조

0.14㎥

3,600조

72㎥

2,520조

50.4㎥

  나. 제품 생산량

구  분
1일 생산량(  /일) 연간 생산량(  /연)

최대 평균 최대 평균

시력보정용 

안경
안경 10개 7개 3,600개 2,520개

* 작업시간 : 10시간/일, 30일/월, 360일/연

 2)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산출근거

  ○ 가공용수 사용량 : 최대 0.2㎥/일

   - 안경렌즈 1조 가공에 따른 용수 사용량 : 20ℓ/조

   - 1일 최대 가공량 : 10조

   - 총 용수 사용량 : 20ℓ/조 × 10조 × 10⁻³= 0.2㎥/일 



3.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

시설구분 시설기준 조치내용

안경렌즈 

가공기기

(수동·자동)

- 4)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

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µm 이

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

치를 사용하여야 하며, 이 때 발생되는 슬러

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

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
-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

10µ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

여과장치를 사용하여 슬러지와 여과처리수

를 구분하고 여과장치는 주기적으로 교체하

여 여과장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

함.

- 여과장치에 의해 걸러진 슬러지는 폐기

물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함.



[직수형]

안경렌즈 연마기기

(가로 x 세로 x 높이)

  ▲

연마수OUT용수IN

◀집수조(가로 x 세로 x 높이)

▼

◀ 부직포(가로 x 세로 x 높이)

배출수

OUT

   ▼



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18. 1. 17.>

(앞쪽)

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 5일

신
고
인

사업장명
잘보인다안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사업자등록번호: 100-00-00000 )

대 표 자
               홍 길 동

주    소

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           (전화번호: 02-000-0000 )

사업장 소재지

서울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             (전화번호: 02-000-0000 )

신
고
내
용

공
통

사업종류
안경원

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

시설설치완료 예정일

2020 년 10 월 10 일

사업개시 예정일 

2020 년 10 월 10 일

사업승인(면허)일
1999 년 10 월 10 일

사업승인(면허)기관
○○구 보건소

수질오염저감시설
용수를 재사용함

양
식
어
장

면허(신고) 면적

㎡

사용 면적

㎡

수중 용적

㎡
양식수

최대 및 최소

 마리～   마리

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
㎏/일 

먹이횟수
회/일

골
프
장

홀수 사업장 총면적
㎡

등록일 조정지 저장능력
개소      ㎡

기
타

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

안경 렌즈 가공
기기(자동옥습
기)

1m×1m 1대 용수를 재사용 0.8m×1.2m
1개

(주기적으로 
교체)

안경 렌즈 가공
기기(수동옥습
기)

0.3m×0.3m 1대 용수를 재사용 0.8m×1.2m
1개

(주기적으로 
교체)

    「물환경보전법」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수질오

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 년   1 월   1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            홍 길 동     (서명 또는 인)

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

제출서류

  1.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

  2.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

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

  3.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

수수료

없  음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
(뒤쪽)

처 리 절 차

※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고인

처리기관

시ㆍ도, 시ㆍ군ㆍ구(환경 관련 부서)

신고서 ▶ 접  수

(민원실)

▼

검  토

▼

신고증명서

발급
◀ 결  재



[첨부]

1. 기타 수질 오염원의 명세서

 1) 신고내역

시 설 명 용  량 수  량 방 지 시 설 용  량 수  량

안경 렌즈 가공 

기기(옥습기)

수동 안경 렌즈 가공 

기기(수동 옥습기)

1m×1m

0.3m×0.3m

1

1

* 용수를 재사용

 

* 용수를 재사용



 2) 기타수질오염원(폐수) 배출공정 흐름도 [순환형]

자동 안경렌즈 가공기기

(자동옥습기)

수동 안경렌즈 가공기기

(수동옥습기)

렌즈장착

가공

(*가공용수 사용)
가공

(*가공용수 사용)

연마수발생

집수조

슬러지 여과

(여과지 또는 여과장치)

슬러지 배출

(건조 후 쓰레기 
종량제 봉투)

가공용수 재사용



2.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

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

 1)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

  가.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

구  분
1일 사용량(  /일) 연간 사용량(  /연)

최대 평균 최대 평균

안경렌즈

가공

안경렌즈

가공용수

10조

0.2㎥

7조

0.14㎥

3,600조

72㎥

2,520조

50.4㎥

  나. 제품 생산량

구  분
1일 생산량(  /일) 연간 생산량(  /연)

최대 평균 최대 평균

시력보정용 

안경
안경 10개 7개 3,600개 2,520개

* 작업시간 : 10시간/일, 30일/월, 360일/연

 2)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산출근거

  ○ 가공용수 사용량 : 최대 0.2㎥/일

   - 안경렌즈 1조 가공에 따른 용수 사용량 : 20ℓ/조

   - 1일 최대 가공량 : 10조

   - 총 용수 사용량 : 20ℓ/조 × 10조 × 10⁻³= 0.2㎥/일 



3.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

시설구분 시설기준 조치내용

안경렌즈 

가공기기

(수동·자동)

- 4)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

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µm 이

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

치를 사용하여야 하며, 이 때 발생되는 슬러

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

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.

- 발생된 용수는 재사용 함.

- 여과장치에 의해 걸러진 슬러지는 폐기

물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함.



[순환형]

안경렌즈 연마기기

(가로 x 세로 x 높이)

 ▲

연마수OUT

용수IN

펌프

    ▼

◀ 슬러지 여과

집수조(가로 x 세로 x 높이)




